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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질의 회신

1. 관련 : 'E-9 상용직 외국인 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이 아님' 관련 고용

노동부 지침 또는 공문회신 요망(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-83, 2024. 4. 26.)

2. 귀 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은 E-9 비자를 가진 상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

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  -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

근로자로 하여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  - 이때, 일용 근로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, 

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

말합니다.

  - 따라서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근로의 형태가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

경우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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